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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가 정 총2008

총평[ ]

시험 보 많 수험생들 공 느끼는 것

어 다 고 다 그 찾아보 첫째는 문제 문“ ” . ,

어졌다는 점 다 는 판 문들 문제 는 과정에.

연적 문제 문 어 수 에 없다 문제공개 년. 2

차 판 문제가 많 출제 것 라는 만,

보다 훨씬 많 판 문 어 수험생

시험 에 느끼는 단 어 게 아들 것 라는

평 다.

또 본 에 언 않 판 문 등 다, .

는 그동안 시험 정 에 는 주9

다루어 않 판 들 만 역시 수험생에는,

담스러 다 물 문제 문 개 파악 고 시. 80

험에 시 는 수험생 없 것 본다 그러나 나.

문들 가 고 추 여 어낼 수 에 없다고 본다 시.

험 계 수험생 여러 들 정 공 에 어 판 등

내 에 심 비 여야 것 니다.

정 원 과 원 판 것1. ?

건축 계 건축 가 건축 계 제 다는 실 간①

과 채 건축 계 고 건축물 신축 가 경 ,

신축 가에 건축주 신 는 보 어야 다.

주택 업계 승 주민 는 개②

과 채납 무 담 과 는 것 당결 원

에 다.

청원경찰 원감축 여 초등 졸업 집단과③

퇴 집단 나누어 각 집단 같 감원

비 원 정 것 량 다.

규에 문 근거가 없는 경 에 경보전 훼 가④

거 는 것 비 원 에 다.

정답 ③

[ ] 건축주 그 건축 계 건축 가 계①

에 건축 계 제 다는 실 간과 채 건축 계

고 건축물 신축 축 가 경 그 신축,

축 가가 정당 다고 신 에 책 가 다 판( 2002.11.8,

공동주택 건 는 업주체 역주택조2001 1512). 65 (②

에게 주택건 촉 제 조에) 33 주택건 업계 승 처

에 어 그 주택단 보 여

등 간 시 고 그 등 채납 그 주택건

업 시 에 라 폐 는 근 주민들 존 체 는

고 그 채납 조건 경 주택건,

촉 과 같 시 주택건 등에 규정 등

계 규정에 그 같 조건 다 여 다

정 없는 넘어 과 담 는 것 평

원 등에 는 라 수 없다 판( 1997.3.14, 96

누 정 조 개편 청원경찰16698). ③

원감축 처 정 에 어 초등 졸업

집단과 퇴 집단 나누어 각 집단

같 감원비 당 원 정 것 과 공정 결여

고, 평등 원 에 여 그 가 다 것 나 그 게,

가 시험문제 출제수 수 어 초등 졸업

에게 적 것 라는 판단 아래 보

것 었 므 그 가 객 적 다고 보 는 어 다 판(

훼 연 수 등2002.2.8, 2000 4057). ④

경 보전에 접적 미 는 므 규정 는,

훼 또는 제 역에 당 는 경 는 물 또는 제

역에 당 않 라 가 청 훼 가신청

과 주 등 고 여 연 경 보

전 등 공 가 다고 정 에는 가 거 수

고 그 경 규에 문 근거가 없 라 거 처 수 다, 판(

판2003.3.28, 2002 12113, 2007.5.10, 2005 13315).

정 에 않 것2. ?

경과규정 등 규정 없 경 경 그 경 전에 생,①

에 여 적 경 전 다.

건 업 수첩 여 가 그 개정 취 에②

제 었다 신 적 여 건 업 취 취 여야 다, .

계 실 나 시 에 생 과 건 실에 여③

적 는 것 원 에 저촉 않는다.

전문 개정 경 정 없는 종전④

경과규정 실 다.

정답 ②

[ ] 경 경 신 적 에게 여 적①

는 경과규정 는 등 규정 없는 헌 제13

조 등 규정에 비추어 볼 그 경 전에 생 에 여는 경

신 아니라 경 전 적 어야 다 판(

판 누 판2002.12.10, 2001 3228, 1994.3.11, 93 19719, 1983.6.28,

누 경 경 문 다 규정 나 정82 162). ②

없는 그 경 전에 생 에 여는 경 신 아니

라 경 전 적 므 건 업 원고가, 1973.12.31

에게 수첩 여 것 그 당시 시 건 업 제 조 제38 1

제 정 건 업 취 에 당 다8 그 동 시 제3

조 제 개정 어1 건 업 취 에 당 아니 게 었다

라 건 동 수첩 여 당시 시 건 업 제

조 제 제 적 여 원고 건 업 취38 1 8 여야 것

다 판 누 원 각종 조 나( 1982.12.28, 82 1). ③

담 등 납 무가 미 득 수 또는 거래, , ,

에 여 그 에 여 여 과 않는다

는 원 미 는 것 므 계 실 나 시 에,

생 과 건 실에 여 적 는 것 원 에

저촉 않는다 판 누 판 누( 1995.4.25, 93 13728, 1995.3.24, 94

개정시에 종전 경과규정 개정 거나6871). ④

제 는 시적 조 가 없다 개정 에 다시 경과규정 않았

다고 여 경과규정 당연 실 는 것 아니 만, 개정

전문개정 경 에는 존 폐 고 제정 는

것과 찬가 어 종전 본 물 규정 는 것

보아야 것 므 정 없는 종전 경

과규정 실 다고 보아야 다 판( 2002.7.26, 2001 11168,

판 2004.12.9, 2003 13076).

량 심 에 것3. ?

량 에 심 는 원 실 정과 규 적① ․

여 정 결 출 그 결 에 비추어 정청

판단 적 여 적 에 판정 는 식에 다.

원 주택건 촉 주택건 업계 승 에게②

나 여 는 과 수 는 수 적 정처 라는 점에

량 라고 판단 고 는 것 건 량 에 것 다.

여객 동차 수 업 에 개 택시 업 는 정 에게③

정 나 여 는 에 규정 없는

량 만 그 여 정 는 것 정청,

량 아니다.

생에 징계 동 나 징계 양정 징계 적( )量定④

량에 맡겨져 다 라 원 심 결과 그 징계처 에

가 다고 판단 는 경 에는 취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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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

[ ] 정 량 는 경 양 에①

심 는, 전 경 그 규에 원 적 여

원 실 정과 규 적 여․ 정 결 출

그 결 에 비추어 정청 판단 적 여 에 판

정 는 식 전심 판단 체 식 에 게 나( ) ,․ 경 정청

량에 공 판단 여 감안 여 원 결 출

없 당 에 량 탈남 는 여 만 심․ 제(

심 식 게 고 러 량 탈남 여 에 심 는 실) , ․

비 평등 원 등 그 판단 다 판, (․

판 원2005.7.14, 2004 6181, 2007.5.31, 2005 1329). "②

주택건 촉 제 조 정 조 업계 승 에게33

나 여 는 과 수 는 수 적 정처

그 승 건에 여 적 규정 어 아니

정청 량 에 다 판 누 고 여( 1997.12.9, 97 4999)."

문언 경 에 정 에 라 수 적 경 에는

량 보는 과 량 다 여객 동차 수 업 에. ③

개 택시 업 는 정 에게 나 여 는

수 적 정 에 규정 없는 량 고 그,

여 정 여 순 내에 전경 정 에

정 거나 경 는 것 역시 정청 량에 는 것 다 판(

판 판2007.3.15, 2006 15783, 2004.11.12, 2004 9463,

판 생에2005.4.28, 2004 8910, 2007.6.1, 2006 17987). ④

징계 동 나 징계 양정 징계 적 량에 맡겨져 다

라 원 심 결과 그 징계처 에 가 다고 판단 는

경 에는 취 수 는 것 고, 징계처 적 량 라는

만 심 에 당연 제 는 것 아니다 판(

누1991.11.22, 91 2144).

정 에 것 다 는 경 판4. ?(

에 )

경 에 실정 과가능 존 않는다.①

경 에 문 규정 는 경 에 다.②

든 그 체 적 정 다.③

연 정절차 에 주 건 보충 는④

무 다.

정답 ②

[ ] 다수 에 에는 원 적 과 수①

없다 그러나 경 라 라 근거가 는 경 나. ,

건충족적 경 에는 수 다 라. 에 실

정 과가능 존 다. 식 생 제 조 제 에, 22 3

는 식 약 안전청 시 시 수 또는 청 제 규“ , · , · 1

정에 업 가 는 에는 조건 수 다 고 규정.”

고 다 정처 에 미 담 가 어 는 태에 그 무. ②

또는 내 등 경 는 경 에 문 규정

거나 그 경 미 보 어 는 경 또는 동 가

는 경 에 여 는 것 원 만 정 경 여 당초,

에 담 가 적 달 수 없게 경 에 그 적달 에

내에 적 다 판 누 판( 1997.5.30, 97 2627,

다 정 정 적2007.12.28, 2005 72300). ③

나 과 제 여 시 주 내 에 가 는 종

시 그 체 접 적 과 생 는 처 아

니므 정 제 아래 는 그 체만

수 없는 것 원 나 정 에 정 에

수 여 그 정 에게 정 무 과 는 정청

시 담 경 에는 다 과는 달 정 가 적

가 아니고 그 존 본체 정 존 전제 는 것 뿐

므 담 그 체 정 수 다 판( 1992.1.21,

누 연 정절차 제 조는 경 에 에91 1264). 36 “④

여 거나 그에 여 계 처 건 충족 는 경 에

는 가능 다 고 시 고 다.” .

정 공정 과 결문제에 판 태 않 것5. ?

연 미달 결격 고 전 시험에 시,①

격 여 전 는 비 나 취 않는

므 고 전 는 무 전에 당 아니 다.

정 집 료 그 처 무 또는 취②

없다 라 미 그 정처 취 판결 어야만 그,

정처 청 수 다.

정 수 승 께 제출 여 수 았다고③

라 그 수 가 당연무 것 정 않는,

정 무 수 죄가 수 없는 것 다.

과 처 당연무 라고 볼 수 없는 과 처 에 취 수 는④

가 다 라 그 과 처 정 공정 또는 집

에 여 그것 적 게 취 전 는 다 것

므 민 절차에 그 과 처 수 없다.

정답 ②

[ ] 연 미달 결격 고 전 시①

험에 시 격 여 전 는 당연무 가 아니고,

제 조 제 전 취 에 당 에 과 여 취65 3 ( )

않는 므 고 전 는 무 전에 당 아니

다 판 정 집 료 그 처( 1982.6.8, 80 2646). ②

무 또는 취 없다 라 , 미 그 정

처 취 판결 어야만 그 정처

청 수 는 것 아니다 판 다 물 수( 1972.4.28, 72 337). ③

고 는 가 단 에게 수 신고 여 그 고 물

경 에는 수 가 고 가,

는 정 어 당연무 가 아닌 제 조 정 무181

수 죄가 수 없다 판 과 처 당( 1989.3.28, 89 149). ④

연무 라고 볼 수 없는 과 처 에 취 수 는 가 다

라 그 과 처 정 공정 또는 집 에 여 그것

적 게 취 전 는 다 것 므 민 절차에 그,

과 처 수 없다 판 다( 1999.8.20, 99 20179).

다 에 것6. ?

는 개 공시 가결정 취 제 여 다A①

다.

개 공시 가결정 무 라 라 는 개 공시 가결정A②

었 양 득 과처 주 수 없다.

개 공시 가 결정과 초 과 처 동 적 달③

여 절차 연 여 여 는 것 양 는

결 처 라고 보는 것 다수 다.

원 계 수 넘어 강 는 경 에는 과④

처 개 공시 가결정 주 수 다고 판

시 다.

정답 ④

[ ] 개 공시 가결정 처 정 만 년 경과 여, 1①

가 생 문에 는 개 공시 가결정 취A

제 수 없다 처 개 공시 가결정 당연무 라 처. ②

양 득 과처 에 그 는 승계 므 는 개 공시 가결정A

양 득 과처 주 수 다. ③④ 개

공시 가결정 초 과 처 등과는 개 처

여 개 과 적 는 것 나 개 공시,

가는 나 계 에게 개 적 고 어

는 것 아니어 등 개 공시 가결정 내 알고 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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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전제 곤란 뿐만 아니라 결정 개 공시 가가 신에게

게 것 또는 게 것 여 쉽

견 수 는 것 아니 차 어 과 처 등 체적,

실적 나타나게 었 경 에 비 제 찾는

것 민 식 감안 여 볼 등 여

결정 개 공시 가 초 여 차 과 처 등 루어 것

에 비 여 가격 주시 고 개 공시 가결정 경

정 시정절차 여 시정 는 것 당 게

높 주 무 는 것 라고 아니 수 없고 개 공시 가,

결정에 여 그 정 시정절차 여 시정 아니

다는 개 공시 가 초 과 처 등 정

처 에 개 공시 가결정 주 수 없 는 것 수

넘는 강 는 것 민 과 판

보 헌 념에 는 것 아니라고 것 므 개 공시,

가결정에 는 경 에는 그 체 정 는

정처 보아 그 여 다 수 물 초 과

처 등 정처 취 는 정 에 처 개 공

시 가결정 주 수 다고 타당

다 판 누( 1994.1.25, 93 8542).

정 철 에 것7. ?

철 적근거가 는 경 에 여 정 다는 것 다수 판① ․

다.

문 근거규정 없어 처 청뿐만 아니라 감 청 철 가 다.②

원 나 정처 라고 라 가 는 경③

그 만 철 가능 다고 본다.

철 과는 여 생 원 다.④

정답 ③

[ ] 철 에는 적근거 않는다는 다수①

판 다 원 정 처 청 비 그 처 당시에. , “․

다 가 없었고 또 그 처 에 취, 적근거가

없다 라 원래 처 존 시킬 가 없게 정 경 생겼

거나 또는 공 가 생 경 에는 그 실

는 개 정 취 수 다 판( 2004.11.26, 2003

라고 판시 고 다 정 철 는 처 청만10251, 10268).” . ②

수 고 감 청 에 근거가 는 경 에 여 철 갖는다

는 것 다 나 정처 라 라. ③ 가

거나 그 처 가 정 수 다 그 만 취 가능

고 그 취 는 당 취 에 여 생 다고 것

는 람 여러 종 동차 전 취득 경 그 각,

전 취 거나 그 전 정 에 어 찬가

다 판 누 전원 체 철( 1995.11.16, 95 8850 ). ④

적 아니 고 래에 만 생 는 것 원 다.

달에 정절차 내 것8. ?｢ ｣

에 달 수 아야 다.①

정절차 에 규정 아니 는 민 달에②

규정 야 다.

달 가능 경 에는 달 가 알 쉽 보공보게③ ․ ․

시판 간신문 넷 나 에 공고 여야 다.․ ․

정보 신망 여 전 문 달 는 경 에는 달 가④

정 컴퓨 에 에 달 것 본다.

정답 ①

[ ] 에 달 수 고 문①

달 는 에 달 만나 에는 그 무원, ․

또는 동거 능 는 에게( )被傭者

수 다 제 조 제 정절차 달에 여 민( 14 2 ). ②

는 규정 없다 다만 정심판 제 조에 는 에. , 41 “

달 에 여는 민 달에 규정

다 라는 규정 다 달 주 등.” . ③

수 없는 경 나 달 가능 경 에는 달 가 알 쉽

보공보게시판 간신문 나 에 공고 고․ ․ ․ 넷에 공고

여야 다 제 조 제 라 넷 공고는 수적 택적( 14 4 ).

아니다 정보 신망 여 전 문 달 는 경 에는. ④

달 가 정 컴퓨 등에 에 달 것 본다 제“ ” (

조 제15 2 ).

정절차 에 규정 견청취절차에 않 것9. ｢ ｣

?

정청 적 공청 신 여 정보 신망 전 공청①

실시 수 다.

정청 처 에 어 공청 전 공청 정보 신망 등② ․

여 제시 실 견 당 가 다고 정 는 경 에는

여야 다.

당 등 처 전에 그 처 정청에 술 또는 정③ ․

보 신망 여 견제출 수 다.

청문 당 공개신청 거나 청문주 가 다고 정 는④

경 공개 수 만 공 또는 제 정당 저3

가 는 경 에는 공개 여 는 아니 다.

정답 ①

[ ] 동 제 조 제 에 정청 제 조에38 2 1 “ 38① 공청

병 여 만 정보 신망 공청 실시 수 다 고 규정.”

고 다 동 제 조 동 제 조 제 동 제 조. 39 2 27 1 30② ③ ④

공공 정보공개에 에 규정 고 는 내10. ｢ ｣

않 것 ?

청 술 정보 공개 청 수 다.①

정보공개 청 날 내에 공공 공개여 결정20②

아니 에는 비공개 결정 는 것 본다.

공개청 공개 정보 전 또는 가 제 다고3③

정 는 에는 공공 그 실 제 에게 체없 여야3

경 에는 그 견 청취 수 다, .

정보공개에 정책 수 제 개 에 심 조정④ ․

여 에 정보공개심 원 다.

정답 ④

[ ] 정보 공개 청 는 는 당 정보 보 거나①

고 는 공공 에 여 청 주민등 주 연락처,․ ․

공개 청 는 정보 내 공개 정보공개청 제

출 거나 술 정보 공개 청 수 다 동 제 조 제( 10 1 ).

동 제 조 제 동 제 조 제 정보공개에 정책11 5 11 3② ③ ④

수 제 개 에 심 조정 여 정안전·

에 정보공개 원 다 동 제 조 가 단( 22 ). ,

체 정 본 제 조 규정에 정 정보2

공개여 등 심 여 정보공개심 다 동 제· (

조 제12 1 ).

집 에 판 내 않 것11. ?

시공원시 매점 에 매점 퇴거 에①

수 여 그 판매시 물 출 는 는 체적 무가

아니다.

집 계고는 정 정 처 에 포 다.②

무 가 건축 어 철거 무가 는 건축물 경 라 시미③

주거 경 에 없는 경 에는 공 가, ,

없다.

집 내 과 는 집 계고 에 만 정 어야④

는 것 아니고 그 처 전 에 달 문 나 타 정 종 여,

정 수 족 다.

정답 ③

[ ] 시공원시 매점 청 그 공동점 에1①

여 정 간 내에 매점 퇴거 고 에 수 여 그 판매

시 물 출 아니 에는 집 겠다는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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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고처 그 주 적 매점 원 보존 여 점 가

시 물 철거 고 는 것 아니라 매점에 점,

점 제 고 그 점 전 는 다고 것 러 무,

는 그것 강제적 실 에 어 접적 실 가 것

체적 무에 당 는 것 아니어 접강제 에 는 것

고 정 집 에 집 는 것 아니

다 판 누 제 차 철거 계고처( 1998.10.23, 97 157). 1②

어 제 차 계고 달 에 에 라 집2

실 철거 무 연 원 아들여 나 철거

않고 다가 연 나 다시 제 차 철거 집 계고3

경 , 정 집 철거 무는 제 차 철거 계고처1

생 다고 것 고 제 차 철거 집 계고는, 3

철거 무 과 는 것 라고는 볼 수 없 단 종전 계고처 에,

건물철거 촉 거나 그 집 연 다는 에 과

므 취 는 정처 라고 수 없다 판(

무 가 건축 어 철거 무가 는2000.2.22, 98 4665). ③

건축물 시미 주거 경 에 없다는 등 만, ,

들어 그 다 건축물 단 는 당 능 무

여 건축 정 원 수 태 게 고 건축 가 공검 시에

시 주차시 타 건축 정 제 규정 는 것 전,

다는 큰 공 가 다 판 누( 1989.3.28, 87 930).

정청 정 집 제 조 제 에 집 계고 에 어3 1④

는 무 가 스스 아니 는 경 에 집 내

가 체적 정 어야 만 그, 내 는

드시 집 계고 에 여 만 정 어야 는 것 아니고 계고처

전 에 달 문 나 타 정 종 여 내 정 거나

집 무 가 그 무 알 수 족 다 판(

누1997.2.14, 96 15428).

고처 에 않 것12. ?

고처 가 고처 내 아니 정①

청 정 간 내에 고 수 고 그에 라 절차,

게 다.

헌 판 는 고처 에 정심판 나 정 에 제②

고 는 제 조 제 제 가 에 판38 3 2

다든가 적 절차 원 않는다고 보았다.

가 납 과 절차는 종료 고 는 다시,③

추 아니 다.

규정에 여 고처 수 에 고 정④

시고 존 고처 않고 고 다 그

고 에 공 제 는 적 것 다.

정답 ④

[ ] 고처 가 고처 내 아니①③

절차 게 고 고처 내 과,

절차는 종료 고 원 적 므 는 다시 추

아니 다. ② 고처 승복 그 건

문에 그 체만 는 고 강제 거나 에게 아무런

무 않 므 정심판 나 정 처

여 수 없고 고처 에 여 가 고내,

않 고 어 판절차에 고처 당·

얼 든 다 수 문에 제 조 제 제 가38 3 2 에

판 다든가 적 절차 원 에 저촉 다고 볼 수

없다 헌 결 헌 제 조 제 제 조( 1998.5.28, 96 4). 284 1 , 311 ,④

제 조 제 조 규정에 청 또는 에312 , 318 ,

여 고처 수 고 죄 정 징역 에 처 여 것,

정 는 에는 시 고 여야 고 수,

는 능 없다고 정 거나 주 거 타

여 고 곤란 다고 정 는 에 시 고 여야 는 ,

들 규정 종 여 보 , 고처 것 여 는 청 또

는 량에 맡겨져 고 라 청 또는,

에 여 고처 아니 채 고 다는 것만 는 그 고

에 공 제 가 적 게 는 것 아니다 판(

2007.5.11, 2006 1993).

조물 또는 책 에13.

않 것 ?

가 제 조는 점 책조 고 는 점에 민 제5①

조 공 물 등 책 과 동 다만 그 공 물에758 ,

정 고 않는 점에 민 책 규정과 차 가 다.

다 연적 실 나 제 또는 경 여3②

가 생 라 조물 가 공동원․

나가 그 는 조물 에 여․

생 것 라고 보아야 다.

조물 맡 조물 비 담③ ․ ․

는 가 다 경 에는 는 어느 에 여 택적

청 수 다.

판 에 조물 무는 객 적 견 에 본 안전④

문제 므 정 정 조물 안전 정 에 여 참

는 수 언정 안전 결정 절 적 건 다.

정답 ①

[ ] 가 제 조 조물 민 제 조 공 물보다5 758①

가 넓다 또 민 제 조에 는 점 가 에. 758 “

주 태 아니 에는 그 가 책

다 라고 여 점 책조 나.” , 가 제 조에 는 점5

책조 없다는 점에 다 조물 또는. ②

고라 조물 또는 만

생 원 는 경 만 말 는 것 아니고 다 연적 실 나,

제 또는 경 여 가 생 라 조3

물 또는 가 공동원 나가 는 그 는

조물 또는 에 여 생 것 라고

당 다 판 다 가 제 조 제 에( 1994.11.22, 94 32924). 6 1③

가 또는 단체가 책 는 경 에 공무원“

감 또는 조물 맡 공무원 여․ ․ ․

타 비 또는 조물 비 담 는 가 동 아․

니 경 에는 그 비 담 는 여야 다 라고.”

규정 고 문에 는 비 담 에게 택적 청․

가 가능 다 정 정 나 조물 적에. ④

정 안전 는 정 문제 참 에는 당 언

정 안전 결정 절 적 건에는 당 아니 다 것 다(

판 다1967.2.21, 66 1723).

수 보 에 것14. ?

적 공 정 비전 적 고 비 적 수적 과 생①

개 에 전보 는 것 말 다.

보다는 경계 과 접 다.②

적 공 가 적 무책 비 여 수 는,③ ․ ․

책 다.

수 는 원 판 전 그에④

시적 규정 없다.

정답 ②

[ ] 수 적 에 다 경계 제약.① ②

정 경계 넘어 보 는 공 가 고 경계,

넘 않 보 없는 제약 보는 견 에,

내 는 적 제약과 는 생 판단에 다.

라 수 보 규정 없는 경 에 생에 당

경 실보 다는 견 경계 과 접 다.

그러나 에 적 보 무가 는 내 규정 문제,

내 규정 체적 경 에 헌 계 평등원 비 원, ㆍ

신 보 원 등 경 에는 그 내 규정 헌무 가 다.ㆍ

는 헌 판 갈채취판결에 취 태 다 수. ③

는 무책 에 전보제 다 수 는. ④․

전보에 실정 결 보 판

었다 원 문 주식 강제 여 건에 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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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시적 판단 보 다 수 적. “

가 타 공 주체가 게 공 여 민

고 그 과가 실제에 어 수 과 다 없 에는 적

수 는 것과 찬가 민 그 실 보 청

수 다는 내 는 과연 제 에 그 같,

채택 수 는 것 가는 라 고 민 건,

주식취득 그러 공 에 수 적 에 당 다고

볼 수는 없다 판 다( 1993.10.26, 93 6409).”

정 고적격에 것15. ?｢ ｣

원 처 청과 가 다 경 에는 가 고가①

다고 보았다.

앙노동 원 처 에 정 고는 앙노동 원 가②

다.

조 가 고 는 경 조 제정 가 고가③

다.

공무수탁 당 고가 수 다.④

정답 ④

[ ] 고① 천 시 청 천 시 경보전

시 에 폐 등 무처 에 내

아 원고들 공동 경 는 공 에 같 제 조 규정에, 15

가 아니 고 출시 여 조업 고 는 것 적

고, 천 시 폐 아 경보전 업"

고 폐 란 제 폐 첨 여 무 가"

출시 에 폐 다 폐 처 정청

어 나 천 시 고 고는 천 시 폐 처,

에 무처 에 나 않 ,

폐 나 그 가 정 공문 규정 정 는 문 양식에 맞 않

는다는 만 고 처 청 볼 수는 없 므 , 고 폐

처 정청 보고 제 건 는 고적격 없는

것 어 적 다 판 누 노동( 1990.4.27, 90 233). ②

원 제 조 제 에 는 앙노동 원 처 에 는 앙노27 1 “

동 원 원 고 여 처 날 내에15

제 여야 다 고 규정 고 다 조 에 무.” . ③

제 에 어 고적격 는 처 등 정청 정주체,

단체 또는 단체 내 적 결 단

체 에 시 없는 가 아니라 단,

체 집 조 생시키는 공포 는

단체 다 에 조 무 제 에 어.

는 그 집 시 감 고 여야 다 판( 1996.9.20,․

누 정 제 조에 당 고는 가 또는95 8003). 39 “④

공공단체 그 주체가 다 고 규정 고 다 여 그.” .

주체는 공 수여 정주체 공무수탁 미,

다.

거 고 적격에 않 것16. ?

정청 신청 고 그 신청에 않겠다고①

거 가 고 는 처 건

정청에 여 그 신청에 정 것 수 는

규 또는 조 신청 어야 다.

거 처 처 정 전제조건 신청 존 는 신청②

라는 만족적 결과 얻 가 는 여 에 라 결정 다.

원 청 경신청 처 정 고 다.③

원 시계 역 내 가 시계 안 에게 시④

계 안 신청 여 러 신청 거 가 고,

는 정처 에 당 다고 다.

정답 ②

[ ] 정청 민 신청에 여 거 가 고①

는 정처 다고 여는 민 그 신청에 정

수 는 규 또는 조 가 어야 고 러

에 아니 민 신청 정 청 아들 아니 고 거

경 에는 여 신청 나 적 에 어 주

는 것 아니므 그 거 가 고 는 정처

라고 수 없다 판 거 처 처( 2006.6.30, 2004 701). ②

정 전제 건 는 신청 존 는 체적 건에 신

청 누 가 고 않고 계 규 에 여 민에

게 그러 신청 정 고 는가 펴 추 적 결정 는 것

고, 신청 그 신청에 단순 답 넘어 신청

라는 만족적 결과 얻 미 는 것 아니다. 라

민 어 신청 경 에 그 신청 근거가 조 정

동에 개 신청 정 고 다고 보여 그 거 는

고 는 처 보아야 것 고, 체적 그 신청

수 는가 는 점 본안에 판단 여야 것 다 판(

누 적 제 조 제 조 제 규정1996.6.11, 95 12460). 20 , 38 2③

에게 경신청 과 정정신청 여 것 고 편,

에 공 규제 개 담 과 과, ,

공시 가 정 실보 가액 정 등 정 초, ,

공 계에 미 고 는,

수 처 에 정 제 게 는 점 등 고· · ,

제 전제 건 실체적

계에 접 게 어 므 적공 청 경신청

는 민 계에 미 는 것 고

는 정처 에 당 다 판 전원 체( 2004.4.22, 2003 9015 ).

시계 시계 안제안과 여 는 주민 안 에④

게 시계 시 정비 또는 개량에 단 계 역“ · ,

정 경과 단 계 수 경에 에 여”

시계 안 제안 수 고 안제안 안 는 그,

처 결과 제안 에게 보 규정 고 는 점 등과 헌 개

보 취 에 비추어 보 시계 역 내 등 고,

는 주민 는 안 에게 시계 안 수 는 규

또는 조 신청 다고 것 고 러 신청에 거,

는 고 는 정처 에 당 다 판( 2004.4.28, 2003

1806).

취 판결 에 않 것17. ?

정 청 각판결 당 원고 고 정청①

에 생 뿐 아니라 제 에게 미 다3 .

청 각판결 정 처 적 에 여 판 생 므②

무 청 수 없다.

판 에 처 정 는 청 판결 정 경③

에 처 시점 에 생 나 실 계 들어 동 내

처 는 것 무 다.

에 는 정청 는 판 는 무 원 본다.④

정답 ①

[ ] 각판결에는 정 않고 판결에만 정 다.①

과 처 취 청 각 는 판결 정 그 처 적 다는②

점에 여 판 생 고 그 원고가 무 라 여 무

수 없는 것 어 과 처 취 에 청 가 각 정판

결 판 그 과 처 무 는 에 미 다 판(

정처 적 여 는 그 정처2003.5.16, 2002 3669). ③

여 과 실 여 판단 는 것 므 거 처

에 개정시 경 에는․ 개정 가

들어 다시 전 신청에 거 처 수 그러 처

정 제 조 제 에 규정 처 에 당 다 건축 가처30 2 .

취 는 판결 정 시 농 역 안

에 제 에 여 단체 조 정 역에 숙 업

시 제 수 개정 경 당,

단체 처 에 개정 신 에 정 들어

거 처 것 정 제 조 제 정 정판결 취30 2

에 라 전 신청에 처 경 에 당 다 판(

주택건 업 승 신청 거 처 취 는1998.1.7, 97 22). ④

판결 정 었 에 정청 그에 처 않 채 취

계 에 시계 개정 었다는 들어 다시 거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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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에 개정 시계 에 그 시 당시 미 개 가,

신청 경 에는 종전 규정에 다는 경과규정 고 므

업승 신청에 여는 종전 규정에 처 여야 에

고 개정 적 여 거 처 것 정 종전

거 처 취 판결 에 저촉 어 당연무 다 판( 2002.12.11,

무2002 22).

다 판 내 않 것18. ?

공 당 에 청 는 판결 는 경 에는①

가집 고 수 없다.

가 원 결정 시정 고조 는 정②

는 정처 에 당 다.

단체가 아 동 계 수 동‘ ’③

여 아 정 게 여 어 보 안내‘ ’ , ,

거 등 공무 탁 여 집 게 다 ‘

아 동 는 내에 는 가 제 조에 규정’ 2

단체 공무원 라고 당 다‘ ’ .

에 여 정 단에 포 에 여 견제출④

여 아니 채 취 는 처 것 절차

다.

정답 ①

[ ] 정 제 조 제 에 정 에 민8 2①

규정 적 므 원 는 공 당 에

청 는 판결 는 경 가집 고 수 다 판(

남녀차 제에 제2000.11.28, 99 3416). 28②

조에 가 원 결정과 에 시정조 고,

는 가 체 여 는 것 가 원 러 결정과

시정조 고는 결정 격 에 미 과

동시에 공공 또는 에게 정 무 담시키

는 것 므 가 원 결정 시정조 고는 정

는 정처 에 당 다고 보 않 수 없다 판( 2005.7.8,

단체가 아 동계 수2005 487). ‘ ’③

동 여 아 정 게 여 어 보‘ ’ ,

안내 거 등 공무 탁 여 집 게, ‘

아 정 노 탁 업무 넘어 차 앙에’

정 다가 고 생시킨 경 단체가 가,

제 조 정 책 담 다 판 다2 ( 2001.1.5, 98 39060). ④

정과정에 민 참여 정 공정 신 보,

고 민 보 적 는 정절차 적과 정

절차 제 조 제 제 규정 내 등에 비추어 보 공무원3 2 9 ,

계 에 처 에 전 에 여 정절차 적

제 는 것 아니라 정절차 거 곤란 거나 다고

정 는 처 나 정절차에 는 절차 거 고 는 처

경 에만 정절차 적 제 다 에 여 정.

단에 포 에 여 견제출 여 아니 채

취 는 처 것 절차 가 어 다 판(

2007.9.21, 2006 20631).

다 판 내 않 것19. ?

득 에 원천징수 무 원천징수 는 에 규정①

징수 납 무 것에 과 것 공,

정처 경 에 당 아니 다.

농 개량조 과 그 원과 계는 공 계 다.②

정 공 폐 가 않 라 거래 수 다.③

공무원 시는 그에 원 처④

원 적 철 수 다.

정답 ③

[ ] 원천징수 는 득 에 어 는 납 무 신고나 과①

청 과결정 없 정 는 에 라 그 액 동적

정 고 원천징수 무 는 득 제 조 제 조 규정에, 142 143

여 같 동적 정 는 액 수 징수 여 과

청에 납 여야 무 담 고 므 원천징수 무 가 비,

과 청과 같 정청 라 그 원천징수 는 에 규정

징수 납 무 것에 과 것 공,

정처 경 에 당 아니 다 판 누( 1990.3.23, 89

농 개량조 과 그 원과 계는 근 계약 계가4789). ②

아닌 공 계 고 그 조 원에 징계처 취,

는 정 에 다 판 누( 1995.6.9, 94 10870).

정 적 여 공 는 정 공 폐 가 않는③

거래 수 없 므 취득시 수 없다 판(

다 판 다 공무원1983.6.14, 83 181, 1996.5.28, 95 52383). ④

시는 그에 원 처 는 원 적

철 수 는 것 만 다만 원 처 전 라,

시 철 는 것 신 에 다고 정 는 정

는 경 에는 그 철 는 아니 다 판 누( 1993.7.27, 92

판16942, 2001.8.24, 99 9971).

다 판 태 않 것20. ?

민 정보공개청 보 는 체적 다.①

건 내 에 공노 에 수 처 정②

처 에 당 다.

다단계판매원 문판매 등에 양 규정 적 에③

어 다단계판매업 에 다.

료원 주차 에 탁 역 계약과 가④

채무 존 다 는 경 태는 민 여

야 다.

정답 ④

[ ] ① 민 정보공개청 보 는 체적 라

것 므 공공 에 여 정보 공개 청 다가 공개거 처,

청 정 여 그 공개거 처 취

다 판 정 간 공노( 2006.1.13, 2003 9459). ②

개 에 정 정 비 양 각 정규 건 내

에 근거 공노 에 수 처 에게

정 또는 무 담 거나 타 적 과 생 게 는 등

원고 무에 접 미 는 고 는

정처 에 당 다 판 다단계( 2004.11.26, 2003 10251,10268). ③

판매업 업태양 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원 계에 비

추어 볼 다단계판매원 판매원 집 원 동 는 것,

실 적 다단계판매업 아래 그 업무 탁 아 는 것

볼 수 어 다단계판매업 가 판매 또는 역 제공에,

주체가 다고 것 므 , 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업

제 감 다단계판매업 업무 접 또는 간접·

수 는 적어 문판매 등에, (2002.3.30.

제 전문 개정 전 것 양 규정 적 에 어 는6688 ) 다단

계판매업 에 다고 당 다 판( 2006.2.24,

원고는 고 료원 주차 에2003 4966). ④

건 탁 역 계약에 여 청 순전 경제주체

계약 전제 가 에 약정 없는 원,

고에게 가 무가 없다고 주 여 그 존

다는 것 다 그러나 에 계약 실 정. ,

주차 에 제 조 제 에 수 가24 1 ․

루어 것 알 수 므 는 료원 원고 신청,

에 여 공 가 월적 에 정처 정 에

게 정 수 는 정 여 주는 강 에 당

다 것 고 순전 경제주체 원고 등 에

계약 보 어 다고 것 다 판 다( 2006.3.9, 2004

31074).


